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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     문

1. 원고  망인 사이에 1998. 12. 20.부  2017. 8. 23. 지 사실상 인 계가 존재하

 인한다.

2. 소송 용  각자 부담한다. 

 

청  취 지

주 과 같다.

 

       

1. 인 사실

  가. 원고  망인  1998. 12. 20. 지들이 참 한 가운데 결 식  하 다. 원고  

망인 모  재 이었 며, 각 우자  사이에  태어난 자 들이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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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. 원고  망인  2007.경 원고   00이 결 할  00  부모  결 식에 

참 하 다. 

  다. 망인  신부 증   부  구포 심병원 등에  료 았 며, 2017. 7. 

28.부  2017. 8. 23. 지  병원에  입원 료를 다가 2017. 8. 23. 사망하 다. 원

고는 망인이  병원에  진료  입원 료를  에 동행하 고, 망인이 사망할 

도 망인  곁에 있었다.

  라. 원고는 2016. 7. 29.경, 2017. 2. 7.경, 2017. 8. 20.경 각 망인  주민등 상 주소

지인 부산 연 구에  자신  택  건  하 다.

[인 근거] 갑 1 증 내지 갑 11 증  각 재  상, 변  취지

2. 판  단

  원고  망인이 지들  하여 결 식  한 , 그 부  10  도가 경과한 

2007.경 원고  결 식에 부모  같이 참 한 , 원고가 망인  사망시 지 망

인  간병한 , 원고가 망인  주민등 상 주소지에  생 한  등에 추어보면, 원

고  망인  결 식  한 1998. 12. 20.부  망인이 사망한 2017. 8. 23. 지 인  

사를 가지고 부부  공동생  하 다고 인 다. 

  즉, 원고  망인   간 동안에 사실 계에 있었고, 원고 는 국민연   

등  하여 사실 계  존재 인  구할 이익이 있다.

3. 결  

  그 다면 원고  청구는 이  있 므  인용한다. 

  



- 3 -

판사 재남


